
인도네시아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서
목재합법성 인증서류

인도네시아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비고목재이용법률 

제19조의3제2항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 제3조

제

1

호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

제

2

호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

용되는 것으로서 산림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서류

가

FS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FSC 인증서

 (‘17.10월 기준 산림 307만ha가 FSC 인증을 받음)
-

나

PEF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 PEFC 인증서

 (‘17.9월 기준 산림 349만ha가 PEFC 인증을 받음)
-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

라 발급된 인증서류

- IFCC 인증서 -

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

제 인증체계(ISO17065 체계에 따른 제3

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

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 -

제

3

호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

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

림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서류

-

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SLK(Sertifikat Legalitas Kayu) 인증서 : KAN(National Accreditation 

Committee, 국가인가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25개 인증기관의 인증서

(25개 인증기관 목록: http://silk.menlhk.go.id/index.php/info/lvlk)

※ 각 기관별 SLK의 영문 발급본인 목재합법 증명서(Timber Legality
Certificate)도 동일하게 인정됨

(SILK 사이트를 통해 목재합법 증명서 번호 공개 및 상세정보 확인 가능) 

첨부 1



제

4

호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

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유럽연합(Europeon Union)이 운영하는 

「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

발적동반자협약」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 V-Legal 문서

(인도네시아는 원활한 산림협력을 위해 유럽연합과 VPA/FLEGT를 

2014년에 체결함. 이에 따라 목재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체계를 구축하고 2016년부터 FLEGT 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첨부 2

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

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 -

다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

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

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

명세서 등의 확인서류

- -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

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

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

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 서명한 서류

(인도네시아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 가공, 유통과정의 합법성을 제공

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SVLK 체계를 활용하고 있음. SVLK 적용범위

는 인도네시아로 수입되거나 인도네시아 내에서 벌채, 생산, 유통되는 목

재 및 목재제품이 해당됨.)

-

마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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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목재합법 증명서(Timber Legality Certificate(Sertifikat-Legalitas Kayu, S-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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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V-Legal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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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일반 산림 현황

인도네시아의 산림은 120,900,000 ha로 전체 국토 면적의 6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로는 보안

림(Protection Forest) 24.5%, 보전임지(Conservation Forest) 18.3%, 전환가능한 생산림

(Convertible Production Forest) 10.8%, 영구 생산림(Permanent Production Forest) 46.4%로

구분됩니다.1)

- 보안림(Protection Forest : 29.600,000 ha

- 보전임지(Conservation Forest) : 22.100,000 ha

- 전환가능한 생산림(Convertible Production Forest) : 13.100,000 ha

- 영구 생산림(Permanent Production Forest) : 56.100,000 ha

인도네시아는 산림법(Forestry Law No.41/1999)에 따라 관습림을 포함한 국유림(State-owned

forests including customary forest)과 사유림(Privately-owned forests)으로 구분됩니다. 산림환

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가 지속가능한 산림의 경영과 목재합법성을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을 위한 두 가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2)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는 국유림(State Forest)의 목재

생산을 위하여 산림법 제41호(Forestry Law No.41/1999)와 정부 시행령 제6호(Government

Regulation No. 6/2007)에 따라 허가 신청 절차, 허가 기간(연장, 취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

다.3) 또한 장관령(P.43/Menhut-II/2014)을 근거로 하여 변경된 산림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장관령 (P.95/Menhut-II/2014)은 허가권 또는 사유림 소유자에 대

한 지속가능한 생산림의 경영성과 평가와 목재합법성 검증에 관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4)

1) Promoting Trade of Legal Timber through Implementation of SVLK and FLEGT-VPA, p2, APEC 2017
2) Country Specific Guideline for Indonesia, p7
3) Country Specific Guideline for Indonesia, p7
4) 2017년 임업동향지 4호, p24, 한인니 산림센터

본 가이드라인은 한국임업진흥원이 2017년에 수행한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표준

가이드 개발' 연구용역 자료입니다. 해당 국가와 추가 협의가 진행되는 경우 업데이트할

예정이오니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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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 허가 관련 사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제1호)

인도네시아의 산림 소유권은 국유와 사유로 구분되며 소유권별 벌채를 위한 관련 규정은 다음

과 같습니다.

- 천연림의 목재 관리(MoEF Regulation No. P "42 I Men I h k-Setje n/2015)

- 인공림의 목재 관리(MoEF Regulation No. P.43lMen I h k-Setjen/2015)

- 특정 용도지역(MoEF Regulation No. 50/2010 and No.12l20Lz)

- 목재 관리 규정(MoEF Regulation No. P" B5/Men I hk/Setjen/Ku m.L I II I 2016

- 사유림 식재 주요 수종

* 상업수종 : Teak, Mahogany, etc

* 속성수종 : sengon (Falcataria), jabon (Antocephalus), etc

* 과수(fruit tree)

인도네시아에서의 합법적인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

다.

- CITES 비준 대통령 훈령 No.43lL97B

- 생물 자원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규정 No.5/1990

- 지방 행정 규정 No.3212004

- 환경 보호 및 관리 규정 No. 3212009

- 산림파괴 방지 및 예방 규정 No. 18/2003

- 무역에 관한 규정 No. 712004

- MoEF SVLK 규정 No.P.3012006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목재임산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허가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천연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A)

- 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T)

- 주민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TR)

- 생태계복원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RE)

- 공동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KM)

- 마을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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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THR)

- 산지임차사용허가(IPPKH)에 포함된 원목벌채 이용허가(IPK)

- 주민목재가공산업(IPKR)에 포함된 임산물1차가공 사업허가(IUIPHHK)

- 가공사업허가(IUI) 또는 가공사업등록증(TDI)

- 사업자등록증(TDP)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는 관할 당국이 1인의 허가권자에게 지정된 1개 장소에서

원목 또는 우드칩을 생산물로 가공할 수 있는 허가권입니다. 주민목재가공산업(IPKR)은 개인,

조합 또는 지방 기업이 소유한 사유림 또는 주민 조림지의 목재를 가공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가공사업허가(IUI)는 토지나 사업장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 투자금이 2억 루피아 이상인 목재가공산

업 허가를 의미하며, 가공사업등록증(TDI)은 투자나 사업장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 투자금이 2

억 루피아 이하인 목재가공산업 허가를 의미합니다.

가공사업허가(IUI), 가공사업등록증(TDI) 및 임산물1차가공 사업허가(IUIPHHK) 소유자를 제외

한 사업자등록증(TDP) 소유자는 국가 간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운송을 담당하는 회사로 구분합니

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 투자금이 500만 루피아 이하, 1〜4명 사이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 규모 산업을 가내수공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 투자금이 2

억 루피아 이하인 산업은 소규모 산업으로 구분합니다.

합법적인 벌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유권에 따라 다음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 국유림(State-owned forests)

: 국유림의 경우 산림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MoEF)에서 목재관리

정보시스템(SI-PUHH)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문서는 온라인 전자전송문서 시스템을

통해 발급됩니다.

* www.puhh.phpl.menlhk.net

2-2. 사유림(Privately-owned forests)

: 사유림의 경우 산림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MoEF)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전송한 문서와 운송 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1차 생산이 진행됩니다.

 

생산·유통·수출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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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로부터 불법 목재제품의 반입 방지와 동시에 원산국(country of origin)과 벌채국(country

of harvest)로부터 목재합법성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임산물 수입 활동의 법적 준수에 관하여

국내 사업자는 실사(Uji Tuntas/Due Diligence)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림환경부령으로

규정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 합법성 원칙이 충족되는 경우 실사 결과는 사업자에게 발급되는

신고서의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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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업자는 위험평가 규정 제10조

제1항제C호(Risk Analysis Article 10(1)c)와 위험완화규정 제10조제1항d(Risk Mitigation

Article 10(1)d에 따라 다음의 문서 등으로 세부 사항을 확인합니다.5)

- 목재합법서 증명서(Timber Legality Certificate)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국가별 가이드라인(Country Specific Guideline, CSG) 해당여부

- 상호인정협약(Mutual Recognize Agreement, MRA) 해당여부

- FLEGT licence 해당여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PHPL) 성과평가와 목재합법성 검증(VLK)은 평가, 검증, 또는 공급자

준수 선언(DKP)을 통해 목재합법성 검증 시스템(SVLK)으로 수행됩니다. 목재합법성 검증

시스템(SVLK)은 산림관리 개선과 합법목재무역 증진을 지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PHPL)의 평가 인증, 목재합법성 인증과 공급자 준수 선언(DKP)으로

산림경영의 지속성과 목재합법성을 보증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PHPL)의 표준과 지침은 표준, 평가 지표, 평가 방법 및 안내서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충족시키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며, 목재합법성 검증(VLK)의 표준과

지침은 기준, 표준, 지표, 검증 기관, 검증 방법 및 평가, 당사자(임업 관계자)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목재합법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소유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를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를 소유하지 못한 허가권 소유자와 경영권 소유자는 목재합법성

인증서(S-LK)를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 천연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A) 소유자

- 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T) 소유자

- 생태계 복원 목재 임산물 이용 사업허가(IUPHHK-RE) 소유자 및 경영권자

다음의 이용사업허가, 사업허가를 소지하는 자는 목재합법성 인증서(S-LK)를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산지임차 사용허가(IPPKH)에 포함된 원목별채이용허가(IPK) 또는

복구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 사업허가(IUPHHK-HTHR) 소지자는 작업계획 승인 이후에

반드시 목재합법성 인증서(S-LK)를 보유해야 합니다.

5) Promoting Trade of Legal Timber through Implementation of SVLK and FLEGT-VPA, p2, APEC 2017



- 6 -

- 공동체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km)

- 주민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TR)

- 마을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D)

- 복구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THR)

- 산지임차사용허가(IPPKH)에 포함된 원목벌채이용허가(IPK)

- 주민목재가공산업(IPKR)에 포함된 임산물 1차가공 사업허가(IUIPHHK)

- 가공사업허가(IUI)

- 가공사업등록증(TDI)

- 등록된 저장소(TPT)

- 사업자등록증(TDP)를 소유한 임산물 가공 및 판매업체

- 가내수공업(IRT)

- 사유림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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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 Country specific guideline for Indonesia,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www.agriculture.gov.au/ forestry/policies/illegal-logging/information-resources

#country-specific-guidelines)

그림 14. 인도네시아 Timber Legality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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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점검은 공급자 준수 선언(DKP)의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 정부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임의로 실시하는 목재합법성에 대한 조사 활동이며 발급절차는 산림환경부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급자 준수 선언(DKP)에 대한 불일치 그리고/또는 허위 사실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목재합법성에 대한 검사 활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목재합법성 인증서(S-LK)을 보유하기 이전에, 공급자 준수 선언(DKP)은 다음의 대상에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사유림 소유자(공급자 준수 선언은 운송증 또는 원산지 증명서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

- 가내수공업(IRT)

- 목재가 아래와 같은 곳에서 공급받는 등록된 저장소(TPT)

* 목재합법성 인증서(S-LK)/공급자 준수 선언(DKP)을 보유한 사유림 소유자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목재합법성 인증서(S-LK)을 보유한 경영권 소유자

- 모든 원자재를 목재합법성 인증서(S-LK) 또는 공급자 준수 선언(DKP)을 보유한 사유림

에서 공급받는 가공사업허가(IUI), 임산물1차가공 사업허가 (IUIPHHK), 가공사업

등록증(TDI)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임산물 1차 가공사업허가(IUIPHHK), 가공사업허가(IUI),

가공사업등록증(TDI), 등록된 저장소(TPT), 가내수공업 (IRT)소유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TDP) 을 소지한 판매업체는 공급자가 목재합법성 인증서(S-LK)를 취득하거나 공급자

준수 선언(DKP)을 발급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산물 1차가공 사업허가(IUIPHHK), 가공사업허가(IUI), 가공사업등록증(TDI), 등록된

저장소(TPT), 가내수공업(IRT) 소유자, 그리고 사업자등록증(TDP)을 소지한 임가공품

판매업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 또는 목재합법성 인증서(S-LK) 또는

공급자 준수 선언(DKP)을 보유한 원자재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임산물 1차가공 사업허가(IUIPHHK), 가공사업허가(IUI), 가공사업등록증(TDI), 등록된

저장소(TPT), 가내수공업(IRT) 소유자 그리고 사업자등록증(TDP)을 소지한 판매업체가

목재합법성 인증서(S-LK)가 없는 공급업체나 등록된 저장소(TPT)에서 원자재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합법성 검증기관 (LVLK)에 의한 조사, 감독 및 재인증을 통해

목재(원자재)합법성 검증(VLBB)을 받아야만 한다.(생산능력이 연간 6,000㎥ 이하인 임산물 1차

가공사업허가 소유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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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는 허가권 소유자 또는 경영권 소유자에게 주는

증명서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증명하며, 목재합법성 인증서(S-LK)는 허가권, 경영권,

가내수공업(IRT) 또는 사유림 소유자가 목재합법성 표준에 적합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으로,

허가권, 경영권, 가내수공업(IRT) 또는 사유림 소유자에게 발급됩니다.

각 요건에 대한 이행 사항 및 증명자료를 기반으로 공급자가 수행하는 적합성 선언을

의미하는 공급자 준수 선언(DKP)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급자가 사용하는 원자재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 또는 목재합법성 인증서(S-LK) 또는 공급자 준수 선언(DKP)을

보유한 산림지역, 기타용도지역, 사유림에서 생산된 원자재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목재합법성 인증 서(S-LK) 또는 공급자 준수 선언(DKP)을 보유하지 않은 목재

공급자/목제품에 대하여 목재합법성 검증기관(LVLK)이 목재(원자재) 합법성검증(VLBB)을

시행합니다.

합법성 관련 객관적 모니터링을 위하여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을 인가하는 기관은 국가인가위

원회(KAN)이며 인가를 희망하는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은 인가 규정에 따라 국가 인

가위원회(KAN)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가위원회의 인가를 근거로 하여 산림환경부장관은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의 지정을 근거로 산림환

경부장관은 V-Legal 문서 발급기관의 요건을 충족하는 목재합법성 검증기관(LVLK)으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에서 법령에 위배되는 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확

인될 경우 산림환경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 경영권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와 검증기관(LP&VI)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PHPL) 성과

평가, 목재합법성 검증(VLK)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부처가 부담합니다. 단, 차후 기간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PHPL)의 성과 평가 또는 목재합법성 검증(VLK) 비용은 권리/허가권자

또는 사유림 소유자가 부담됩니다. 주민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 (IUPHHK-HTR)/

공동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 (IUPHHK-HKm)/마을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

(IUPHHK-HD), 생산능력이 연간 6,000 ㎥ 이하인 임산물 1차 가공사업허가 (IUIPHHK),

등록된 저장소(TPT), 가공사업허가(IUI), 산업 등록증(TDI), 가내수공업 (IRT) 소유자 및

사유림 소유자는 목재합법성 검증(VLK)을 단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재합법성 검증기관(LVLK)에 의한 1차 감독기간의 합법 목재 인증 비용은 사유림 소유자,

등록된 저장소(TPT), 가내수공업(IRT), 주민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

사업허가(IUPHHK-HTR)/공동림 목재임산물 이용 사업허가(IUPHHK-HKm)/ 마을림 목재

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D), 생산능력이 연간6,000 ㎥ 이하인 임산물 1차가공

사업허가(IUIPHHK) 소유자, 가공사업허가(IUI), 사업 등록증(TDI) 소유자의 단체와 사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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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주민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TR)/공동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Km)/ 마을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D) 소유자 단체에

대한 목재합법성 검증기관(LVLK)의 목재합법성 인증서(S-LK) 감독 비용은 생산 전까지 정부

또는 합법적이고 구속력 없는 다른 재원에서 부담합니다. 단, 평가 또는 검증을 위한 정부

비용이 제한된 경우 허가권 소유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 또는 목재합법성 인증서의

획득을 목적으로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에 독자적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평가기관(LPPHPL)은 성과 평가 통과 요건을 충족한 천연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A)/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 (IUPHHK-HT)/ 생태계복원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RE) 소유자 또는 경영권 소유자에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를 발급하며 평가 결과가 “나쁨”으로 지정된 허가권 소유자에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PHPL) 성과를 개선 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목재합법성 인증서(S-LK)는 목재합법성 검증표준의 “충족” 등급일 때 발급되며 검증결과가

“불충족”일 경우, 허가권 소유자, 경영권 소유자, 가내수공업(IRT) 및 사유림 소유자는

부적합한 사항을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부적합한 내용을 정정한 이후 허가권 소유자,

경영권 소유자, 가내수공업(IRT) 및 사유림 소유자는 목재합법성 인증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은 정부와 허가권 소유자, 경영권 소유자, 가내수공업(IRT)

또는 사유림 소유자에게 평가 또는 검증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 관련 웹사이트와 정부 웹사이트(http://silk.dephut.go.id)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PHPL) 평가 또는 목재합법성(LK) 검증의 결과 요약본을 공개합니다. 목재합법성

검증 정보 관리는 산림환경부령에 근거하여 목재합법성 정보시스템(SILK)을 활용하여

목재합법성 검증 정보단에서 관리합니다.

평가 및 검증의 모든 과정, 결과는 허가권, 경영권, 가내수공업(IRT) 소유자 또는 사유림

소유자에게 통보되며, 허가권, 경영권, 또는 사유림 소유자가 평가 또는 검증 결과에 관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독립 모니터링 수행자(PI), 허가권, 경영권 또는 사유림 소유자는 국가인가위원회(KAN) 에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의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인가위원회(KAN)는 산림환경부 장관이 규정한 이의제기 및 해결절차에 따라 합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독립 모니터링 수행자(PI)는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에게 평가 또는

검증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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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은 평가 또는 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권리/허가권,

가내수공업(IRT) 소유자 또는 사유림 소유자에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 또는

목재합법성 인증서(S-LK)를 발급하고 산림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발급된 인증서는 목재

임산물 이용허가 (IUPHHK)의 발급 및 연장에 사용됩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 목재합법성 인증서(S-LK), 그리고 감독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감독은 허가권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진행합니다.

- 천연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A)/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

(IUPHHK-HT)/생태계복원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 (IUPHHK-RE)/경영권 소유자의

지속가능 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며 감독은 최소

12개월에 한 번 실시

- 천연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A)/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

(IUPHHK-HT)/생태계복원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 (IUPHHK-RE)/경영권 소유자의

목재합법성 인증서(S-LK)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감독은 최소 12개월에 한 번

실시

- 주민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TR)/공동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

(IUPHHK-HKm)/ 마을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 (IUPHHK-HD)/ 복구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허가(IUIPHHK-HTHR) 소유자의 목재합법성 인증서(S-LK) 유효기간은

발급 일로부터 6년이며, 감독은 최소 24개월에 한번 실시

- 산지임차사용허가(IPPKH)에 포함된 원목벌채이용허가(IPK)의 목재합법성 인증서(S-LK)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감독은 인증서 만료일 기준 최소 6개월 전에 실시

- 모든 원자재에 운송증 또는 목재 운송 허가 문서(SKAU)를 이용하는 목재 임산물 1차가공

사업허가(IUIPHHK)의 목재합법성 인증서(S-LK)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년이며,

감독은 최소 24개월에 한 번 실시

- 생산능력이 연간 6,000m3 초과인 목재임산물 1차 가공 사업허가(IUIPHHK) 소유자의

목재합법성 인증서(S-LK)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감독은 최소 12개월에 한 번

실시

- 생산능력이 연간 6,000m3 이하인 목재임산물 1차가공 사업허가(IUIPHHK) 소유자의

목재합법성 인증서(S-LK)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년이며, 감독은 최소 12개월에 한 번

실시

- 투자금 Rp 500,000,000(오억 루피아) 초과인 가공사업허가(IUI) 소유자의 목재합법성

인증서(S-LK)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년이며, 감독은 최소 12개월에 한 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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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Rp 500,000,000(오억 루피아) 이하인 가공사업허가(IUI), 등록된 저장소(TPT), 가공

사업등록증(TDI) 및 사업자 등록증(TDP)을 소유한 임가공품 판매회사의 목재합법성 인증

서(S-LK)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년이며, 감독은 최소 24개월에 한 번 실시

- 사유림과 가내수공업(IRT) 소유자의 목재합법성 인증서(S-LK)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0년이며, 감독은 최소 24개월에 한 번 실시

등록된 저장소, 가내수공업 및 사유림 소유자의 공급자 준수 선언(DKP) 유효기간은 이용 중인

운송서류의 유효 기간과 같으며 공급자 준수 선언(DKP)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 또는

정부에서 지명한 목재합법성 검증 기관(LVLK)에서 불시 조사를 실시하며, 선언 내용 중

부적합 또는 허위가 발견되거나 명확히 기대되는 공급자 준수 선언(DKP) 발급의 경우,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여 정부 또는 정부가 임명한 목재합법성 검증기관 (LVLK)에서 특별 조사를

실시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2항 제2호)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을 취득한 산림면적은 3,075,371 ha이며 CoC 인증은 260 건입니

다.(2017. 10월 기준) 자세한 내용은 memberportal.fsc.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출업자가 제

공하는 인증서는 https://info.fsc.org/ 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EFC(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인증을 취득한 산림면적은

3,491,040 ha이며 CoC 인증은 32 건입니다.(2017. 9월 기준) 자세한 내용은

www.pefc.org/about-pefc/who-we-are/facts-a-figure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출업자가 제공

하는 인증서는 http://www.pefc.org/find-certified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FSC 인증 마크 > < PEFC 인증 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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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사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제3호)

인도네시아는 PEFC(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국제산림인증제

도와 상호인정되는 인도네시아산림인증법인(Indonesia Forest Certification Corporation)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경영인증(FM, Forest Management)과 임산물제품인증(CoC, Chain of Custody)

제도를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자가 인도네시아산림인증법인(Indonesia Forest

Certification Corporation)으로부터 발급받은 산림경영인증서(FM) 또는 임산물제품인증서(CoC)는

http://www.pefc.org/find-certified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FCC 인증 마크 >

인도네시아는 원활한 산림협력을 위하여 유럽연합과 산림법 집행, 거버넌스 및 교역에 관한 실행

계획의 자발적협약(VPA/FLEGT)을 2014년에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목재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16년부터 FLEGT 면허제도(licencing)를 운영하고 있습니

다.

[참고]

출처 : www.euflegt.efi.int/drc

외교부 EU-인도네시아 목재제품에 대한 면허제도 시행에 합의 알림 문서

EU FLEGT 자발적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양자협정으로서 자발적 협약 체결국은 합

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제품에 대한 자국내 통제, 확인 및 허가시스템(Legality assurance

system)을 개발하고, 동 협약이행 체계가 완비된 것으로 EU와 해당국이 공동합의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해당국에서 생산된 목재/목재제품이 합법적으로 생산된 것임을 인증하는 EU

FLEGT 면허를 부여합니다. EU FLEGT 면허를 획득한 수출 목재/목재제품은 EU 목재규정

(EU Timber Regulation 995/2010)을 자동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14 -

V-Legal 마크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PHPL) 표준 또는 목재합법성

검증 (VLK)의 표준 또는 공급자 준수 선언(DKP) 규정을 충족시킨 것을 설명하며, 목재,

목제품, 포장 또는 운송 증에 부착하는 마크이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규정에 맞게 목재합법성

검증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 간에 운송되는 인도네시아의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한 합법성

문서로 V-Legal 문서가 발급됩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 (S-PHPL) 또는 목재합법성

인증서(S-LK)를 발급 받은 허가권 소유자, 경영권 소유자 및 사유림 소유자는 V-Legal

마크를 부착해야만 합니다. 단, 경매목과 경매목을 원료로 한 목재제품은 V-Legal 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목재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목재제품의 벌채, 생산, 유통과정의 합법성을 증명

할 수 있는 V-Legal 문서(V-Legal Document)를 2013년 1월 1일부터 첨부하여 제공하고 있습

니다. V-Legal 문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며 개별 번호와 바코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6)

* 붙임 2.

- 발급기관의 기관명, 등록번호, 주소, 직인

- 수입원자재의 경우 수입업자의 정보

- V-Legal 문서 발급 번호

- 문서 유효기간(4개월)

- 수출국 및 경유국

- 수출업체명, 등록사항, 주소

- HS code

- 목재제품의 수종명, 벌채국가 정보, 부피(㎥), 중량(㎏), 수량

6) Country Specific Guidelines for Indonesia,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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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 Country specific guideline for Indonesia,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Water Resources(www.agriculture.gov.au/forestry/policies/illegal-logging/

information-resources#country-specific-guidelines)

그림 15. 인도네시아 V-Legal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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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 가공, 유통과정의 합법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에 따라 SVLK(TLAS, Timber Legality Assurance System) 체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SVLK의 적용 범위는 인도네시아로 수입되거나 인도네시아 내에서 벌채, 생산, 유통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이 해당됩니다. 국유림 허가서 소지자, 사유림 소유주, 유통업자, 수출업자는 합법성 증

명을 위하여 원자재에 따라 입고, 보관, 가공, 운송에 대한 구분된 기록 사항을 관리하고 문서

화하며 산림환경부 지방사무소(Provincial and district forestry official)에서 점검합니다.

수출을 위한 목재합법 증명서(Timber Legality Certificate)를 발급하는 기관은 25개 기관(2017

년 8월 기준)으로 증명서 내에 명시된 발급기관의 세부 사항을

http://silk.dephut.go.id/index.php/info/vleg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출처 : http://silk.dephut.go.id/index.php/info/vlegal

그림 16. 인도네시아 수출업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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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SILK(System Information Legalitas Kayu) 사이트를 통해 수출업자와 발급된 목재

합법 증명서(Timber Legality Certificate) 번호를 공개하고 있으며 수출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목

재합법증명서(Timber Legality Certificate)는 http://silk.dephut.go.id/index.php/info/iuiphhk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재합법 증명서(Timber Legality Certificate)는 호주로 수출하는 경우

합법성 증빙서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참고]

출처 : http://silk.dephut.go.id/index.php/info/iuiphhk

그림 17. 인도네시아 인증서 취득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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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규정에 따라 수행되는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의 인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

서(S-PHPL), 목재합법성 인증서(S-LK), 공급자 준수 선언(DKP), 실사(Uji Tuntas/Due

Diligence), V-Legal 문서의 평가, 발급, V-Legal 마크 부착 등을 위한 임업분야 공공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목재합법성 검증 시스템(SVLK) 모니터링은 목재합법성 검증 시스템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행되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 인가, 평가, 발급, 목재합법성

인증서(S-LK) 검증 및 발급, 공급자 준수 선언(DKP) 발급, V-Legal 문서 발급, V-Legal 마크

부착, 그리고/또는 불만 사항 해결의 전체 과정에 대하여 객관적, 통합적 방법으로 독립

모니터링 수행자에 의해 시행됩니다.

독립 모니터링 수행자는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허가권자, 경영권자 또는 사유림 소유자가 위치하거나 운영하는 지역 내 또는 근처에 거주

또는 존재하는 주민

- 임업에 관심이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

- 인도네시아 내 규정으로 설립된 산림 감시 비정부기구(NGO)

독립 모니터링 수행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니터링 수행과 관련된 기관과 목재합법성 검증 시스템(SVLK)의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모든 당사자로부터 제22조 2항에 명시된 전체 과정 데이터와 정보의 취득

- 모니터링 수행 중 안전 보장의 획득

- 모니터링 임무와 관련하여 특정지역 출입 허가의 획득

독립 모니터링 수행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 모니터링 수행자가 모니터링 임무와 관련된 특정지역에 출입할 경우 신분 또는

모니터링 기관 소속임을 증빙

- 서명한 비밀유지협약서에 의거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기록, 서류 및 정보를 보존, 보호 및

기밀유지

- 국가로부터 자금 제공을 받을 경우 국가 재정 보고 및 사용 지침 준수

정부는 독립 모니터링 수행자가 모니터링 전후 그리고 과정에서 물리적 및 언어적 위협

으로부터의 보호체계를 수립하며 법률규정에 따라 독립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는 독립

모니터링 수행자는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 기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독립 모니터링

수행비용은 중앙정부예산(APBN), 주정부예산(APBD) 또는 합법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다른

재원에서 조달하고, 정부는 목재합법성 검증 시스템(SVLK)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마련에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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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 소유, 생산 능력이 연간 6,000 ㎥ 이하인 임산물 1차 가공사업허가(IUIPHHK),

가공사업허가(IUI), 산업등록증(TDI), 등록된 저장소(TPT), 가내수공업(IRT),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 그리고 독립 모니터링 수행자(PI)의 역량 강화와 제도화를 위한 기술 또는

재정 지원은 정부부처에서 지원하며 정부 비용이 제한되는 경우 합법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다른 재원에서 사용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 성명 : Teguh Widodo(Timber administration)

- e-mail : twidodo82@yahoo.com

- 성명 : Sigit Pramono(SVlK/Indonesian Timber Legality Assurance System)

- email : sigitp0l@gmail.com

- 성명 : Mariana Lubis(Licencing Information Unit-export, import, certification, SILK online)

- email : marianalubisl962@gmail.com

- 성명 : Jl. Gatot Subroto(Licence Information Unit)

- email : subdit-ivlk@dephut.go.id


